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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개요

   ¡ 업무담당자 안내

      -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4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담당 : 02-3151-1514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은 항공교통안전처 담당으로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시간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 자격증명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110조, 제125조)

자격종류 업 무 범 위

경량항공기조종사 -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

종류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조종

기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

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

력패러슈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

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

인비행선,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

구분

비행기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등록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검사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보험 보험가입 필수 보험가입 필수 사용사업에 사용할 때

조종

교육

사업용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경량항공기조종사

+ 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

      * 경량/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는 ‘17.11.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032-743-5500)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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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량항공기 종류 현황

<타면조종형 비행기>

동력 즉 엔진을 이용하여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

로서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이륙중량 및 성능이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

기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

지로 이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

개에 있는 조종면(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균형

을 발생시킴으로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동형 비행기>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비행

기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경량항공

기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

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경량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이륙중량 및 성능의 제

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

으로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

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경량항공기의 방향조종

을 할 수 있다

<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헬리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게 되

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주회전

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동력패러슈트>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경량항공기이다. 패러글라이

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며, 조종

줄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3 -

   ¡ 초경량비행장치 종류 현황

동
력

비
행
장
치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종류로서, 자중 (115 Kg) 및 좌석수 

(1인승)가 제한되어 있을 뿐 구조적으로 일반 항공기와 거의 같

다고 할 수 있으며,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이

루어져 있다. 타면조종형이라고하는 이유는 주날개 및 꼬리날개

에 있는 조종면 (도움날개, 방향타, 승강타)을 움직여, 양력의 불

균형을 발생시킴으로써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동형 비행장치>

활공기의 일종인 행글라이더를 기본으로 발전해 왔으며,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활공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개선하여 평지에서

도 이륙할 수 있도록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여 개발하였다. 

타면조종형과 같이 자중 (115 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의 고정된 날개와는 달리 조종면이 

없이 체중을 이동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을 조종한다. 또한, 날개

를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경량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회
전
익

비
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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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헬리콥터>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자중 (115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 위에 있

는 주회전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

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발생된다. 또, 꼬리회전날개에서 발생

하는 힘을 이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조종을 할 수 있다.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고정익과 회전익의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력 작용에 의

하여 회전하는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비행장치를 

말한다. 자중 (115kg) 및 좌석수 (1인승)의 제한을 받는다. 헬리

콥터는 주회전날개에 엔진 동력을 전달하여 추력과 양력을 얻는 

데 반해, 자이로플레인은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달하여 추력을 얻

게 되고 비행장치가 전진함에 따라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서 주회전날개를 회전시켜 양력을 얻는다.

<유인자유기구>

기구란,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

여 하늘로 오르는 비행장치이다. 기구는 비행기처럼 자기가 날아

가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 한번 뜨

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흘러 다니는, 그야말로 풍선이다. 같은 

기구라 하더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계류식기구와 자유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비행훈련 등을 위해 케이블이나 로프를 통해서 지상

과 연결하여 일정고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계류식기

구라고 하고, 이런 고정을 위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

을 자유기구라고 한다.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이다. 조종자

의 등에 엔진을 매거나, 패러글라이더에 동체 

(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으며, 조종줄을 

사용하여 비행장치의 방향과 속도를 조종한다. 

높은 산에서 평지로 뛰어 내리는 것에 비해 낮은 평지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 비행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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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 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

반 항공기와 거의 같고, 레저용으로 쓰이거나, 정찰, 항공촬영, 

해안 감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무인헬리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일

반 회전익항공기와 거의 같고,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활용되

고 있다.

<무인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종하거나,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로써, 구조적으로 헬

리콥터와 유사하나 양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회전익이 아니라 프

로펠러 형태이며 각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방향 및 양력

을 조정한다. 사용처는 항공촬영, 농약살포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무인비행선>

가스기구와 같은 기구비행체에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비행체이며 추진장

치는 전기식 모터, 가솔린 엔진등이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하비

행, 시범비행, 광고에 많이 쓰인다.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는 가벼운 알루미늄합금 골조에 질긴 나일론 천을 씌

운 활공기로서,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으며, 약 20~35kg

의 경량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중

을 이동시켜 조종한다.

<패러글라이더>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것으로 낙하산의 안정성, 

분해, 조립, 운반의 용이성과 행글라이더의 활공성, 속도성을 장

점으로 가지고 있다.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

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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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국문 1장, 영문 1장 총 2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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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시행 절차

* 응시자격 신청은 학과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실기시험 접수전에 미리 신청

-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 증빙서류 스캔 업로드

응시자격

신청

학과시험

접수

- 방문 및 홈페이지 접수, 수수료결제

- 시험장소/일자/시간 선택

▼ ▼

- 법적조건 충족여부 심사

- 3일 이상 소요

응시자격

심사

학과시험

응시

- CBT컴퓨터 시험 시행

- 전국시험장 동시실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 ▼

- 서류확인 후 자격부여
응시자격

부여

합격자

발표

- 시험종료 즉시 결과발표

  (공식결과는 홈페이지 18:00 이후)

- 과목합격제(유효기간 2년)

▼ ▼

실기시험접수
- 방문 및 홈페이지 접수, 수수료결제

- 시험일자 선택

▼

실기시험응시
- 초경량 : 전문교육기관 등

  (응시자가 사용 할 비행장치 준비와 

비행허가 등 관련사항 준비)

▼

합격자발표
- 시험당일 18:00 결과발표

- 실기채점표 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

자격발급신청
-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 수수료결제

- 사진(필수), 신체검사증명서 등록

▼

자격발급수령
- 방문 : 직접수령

- 홈페이지 : 등기우편 발송 수령(2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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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나이제한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초경
량비
행장
치조
종자

동력비행
장치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 타면조종형에 한함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회전익비
행장치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회전익항공기 자격취득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지정된 곳 없음

유인자유
기구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6시간

 -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동력패러
글라이더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무인비행
기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
헬리
콥터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
멀티
콥터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비행
선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패러글라
이더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조종자와 동승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행글라이
더

14세 이상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지도조종자와 동승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낙하산류 14세 이상

100회 이상의 교육강하 경력
(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지정된 곳 없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응시자격 안내

   ¡ 응시자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법 및 관련규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제2항 및 별표 4)

      - (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 (필수)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

        *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

      - (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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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신청방법

     - 정의 : 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 신청일 기준 3~4일정도 소요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

     - 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아래 신청매뉴얼 참고)

     - 대상 : 자격종류/기체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 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 (응시자) 해당자격 신청 → 

              (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 → (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 →

              (공단) 처리결과 통보(SMS) → (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학과시험 안내

   ¡ 학과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 제306조)

구 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해당 사항 면제과목

다른 종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또는 

회전익비행장치에 한함)

 운송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사업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자가용조종사 보유 전과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슈트에 한함)

경량
항공기
조종사

타면조종형비행기 소지자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경량헬리콥터 소지자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동력패러슈트 소지자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초경량비
행장치조
종자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학과시험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학과시험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종류 과정 이수 전과목

   ¡ 학과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 시험일자와 접수기간은 제반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담당 : 02-3151-1501

      - 접수일자 : ‘17.12.5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까지 

      - 접수마감일자 : 시험일자 2일 전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자 20: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자 23:59 

      -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이 있는 경우 접수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홈페이지 결과 발표(18:00)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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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  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학과시험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비  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48,400원

   ¡ 학과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학과

시험 시행일자 기준 2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 환불마감일(1월8일 23:59까지)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 (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학과시험 환불방법

      - 환불담당 : 02-3151-1503

      -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의 23:59까지

      -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 학과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자격종류 과 목 범  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통합 1과목 40문제)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

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0 -

   ¡ 학과시험 시험과목별 상세 시험범위(세목)

      - 세목이란 : 학과시험 과목별 시험범위에 대한 상세 시험범위

      - 활용방법 : 미리 공개된 세목을 숙지하여 수험공부에 활용

      - 취약세목 : 학과시험 후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틀린 문제에 대한 세목인 개인별 

취약세목을 홈페이지 학과시험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

* 학과시험 과목별 세목현황은 아래 별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학과시험 시행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

월 시험일자 월 시험일자

1월 10, 17, 24, 31 7월 4, 11, 18, 25

2월 7, 21, 24(토), 28 8월 8, 22, 25(토), 29

3월 7, 14, 21, 28 9월 5, 12, 19

4월 4, 11, 18, 25, 28(토) 10월 10, 17, 24, 27(토), 31

5월 2, 9, 16, 23, 30 11월 7, 14, 21, 28

6월 20, 23(토), 27 12월 5, 12, 19, 22(토)

* 학과시험 시행일은 갑작스런 응시자 급증 등 제반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 다음날에 학과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스템점검을 위해 오전시험 시행불가

   ¡ 학과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 서울시험장(50석) : 항공시험처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 부산시험장(10석) :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광주시험장(10석) : 호남지역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 대전시험장(10석) : 중부지역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학과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 시행담당 : 02-3151-1501

      -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 문 제 수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과목당 40문제)

      - 시험시간 : 과목당 40문제(과목당 50분)

      - 시작시간 : 평일(14:00, 16:00 등), 주말(11:00, 14:00 등)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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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 발표방법 :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

      - 발표시간 :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 (공식적인 결과발표는 홈페이지로 18:00 발표)

                   * 아래 사용매뉴얼 참고

      - 합격기준 : 70% 이상 합격 (과목당 합격 유효)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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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안내
   ¡ 실기시험 면제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 제306조)

     → 해당사항 없음

   ¡ 실기시험 접수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 접수담당 : 02-3151-1514(초경량 실비행시험)

      - 접수일자 : 1~2월 시험 (‘18.1.2 ~ 1.8), 

                   3월부터 시험(’18.2.19 ~ 시험시행일 전(前)주 월요일까지

      -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1~2월 접수는 제외)

      -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동안 같은 자격으로 접수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 주의사항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접수시 

반드시 사전에 교육기관과 비행장치 및 장소 제공 일자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협의된 날짜로 접수할 것 

   ¡ 실기시험 접수방법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  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실기시험 환불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환불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

한 경우, 실기시험 시행일자 기준 8일전날 23:59까지 또는 접수가능 

기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예시 : 시험일(1월10일), 환불마감일(1월2일 23:59까지)

      - 환불금액 : 100% 전액

      - 환불시기 : 신청즉시(실제 환불확인은 카드사나 은행에 따라 5~6일 소요)

   ¡ 실기시험 환불방법

      - 환불담당 : 02-3151-1503

      - 환불장소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환불종료 : 환불마감일 24:00까지

      - 환불방법 : 홈페이지 [시험원서 접수]-[접수취소/환불] 메뉴이용

      - 환불절차 : (응시자) 환불 신청(인터넷) → (공단) 시스템에서 즉시 환불 →

                   (공단) 결제시스템회사에 해당 결제내역 취소 → 

                   (은행) 결제내역 취소 확인 → (응시자) 결제내역 실제 환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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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범  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나. 기상․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마. 비행 전 점검

바.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사.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아.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자. 비행 후 점검 등

차.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자격종류 응시수수료 (부가세 포함) 비  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72,600원 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

   ¡ 실기시험 시험과목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 실기시험 채점표 및 실기시험표준서는 아래 별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실기시험 시행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종목
초경량비행장치

시험일자 접수기간

1월 23, 24, 25, 26, 30, 31
‘18.1.2 20:00 ∼ 1.8 23:59

2월 1, 2, 6, 7, 8, 9

3월 6, 7, 13, 14, 20, 21, 27, 28

‘18.2.19 20:00 

∼ 시험전주 월요일 23:59

4월 3, 4, 10, 11, 17, 18, 24, 25

5월 9, 10, 15, 16, 29, 30

6월 5, 12, 19, 20, 26, 27

7월 3, 4, 10, 11, 17, 18, 24, 25

8월 7, 8, 14, 21, 22, 28, 29

9월 4, 5, 11, 12, 18, 19

10월 2, 16, 17, 23, 24, 30, 31

11월 6, 7, 13, 14, 20, 21, 27, 28

12월 4, 5, 11, 12, 18, 19

* 실기시험 시행일은 갑작스런 응시자 급증 등 제반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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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기시험 장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306조)

      - 시험장소 : 응시자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시행

   ¡ 실기시험 시행방법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84조, 제306조)

      - 시행담당 : 02-3151-1514(초경량 실비행시험)

      - 시행방법 : 구술시험 및 실비행시험

      - 시작시간 :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시작시간(시험접수 후 별도 SMS 통보)

      -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 사전 허락없이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 시험위원 허락없이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해당 시험 종료처리

        ․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실기시험 합격발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5조, 제306조) 

      - 발표방법 : 시험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아래 사용매뉴얼 참고)

      - 발표시간 : 시험당일 18:00

      - 합격기준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이어야 합격

      - 합격취소 : 응시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취소

      - 유효기간 :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 학과합격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 실기접수 유효기간 :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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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발급

   ¡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법 시행규칙 제89조)

      - (필수) 명함사진 1부

   ¡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06조, 제321조)

      - 발급담당 : 02-3151-1503

      - 수 수 료 : 11,000원(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 신청장소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아래 신청매뉴얼 참고)

        ․ 방  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0 자격발급 담당자)

      -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책임(신청자)

      -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등)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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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응시자격 신청 관련 홈페이지 사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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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신청 메뉴(증명서 추가등록)

      

   ¡ 응시자격신청 메뉴(응시자격 신청)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9 -

* 정상적으로 응시자격을 신청한 경우 [응시자격신청결과]메뉴에서 “처리중”으로 표기

      

   ¡ 응시자격신청 메뉴(응시자격 신청 결과 확인)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20 -

매뉴얼  학과시험 접수 관련 홈페이지 사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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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메뉴(학과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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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학과시험 접수)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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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결제)

      

   ¡ 응시원서 접수(수험표 확인) * 접수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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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결제결과 확인) 

      

   ¡ 응시원서 접수(접수결과 최종 확인) 

      

     * “접수조회 및 수험표출력” 메뉴에서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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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환불신청 홈페이지 사용 방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동일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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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신청 

     

   ¡ 환불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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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실기시험 접수 관련 홈페이지 사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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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 메뉴(실기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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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실기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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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결제)

      

   ¡ 응시원서 접수(수험표 확인-접수 직 후) * 접수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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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수험표 확인-접수 후 시험 4~5일) * 시험장소 및 시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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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결제결과 확인) 

      

   ¡ 응시원서 접수(접수결과 최종 확인) 

      

     * “접수조회 및 수험표출력” 메뉴에서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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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합격자 발표 관련 홈페이지 사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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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 메뉴 -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취약세목 확인 가능)

      

   ¡ 합격자 발표 메뉴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채점표 확인 가능)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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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자격증명 발급 신청 관련 홈페이지 사용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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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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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신청 메뉴(사진 등록) - 자격증 신청 전 사진 등록 필수

      

   ¡ 자격증 신청 메뉴(결제)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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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신청 메뉴(결제완료)

      

   ¡ 자격증 신청 메뉴(신청결과 조회)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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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 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60. 비행준비

이론분야 061. 지상절차

이론분야 062. 이륙 및 상승

이론분야 063. 순항 및 기타

이론분야 064. 강하 , 접근, 장주비행

이론분야 065. 이착륙 및 비행 후 관련

이론분야 070. 동체관련

이론분야 071. 주날개 (main rotor )

이론분야 072. 꼬리날개(tail rotor)

이론분야 073. 프로펠러

이론분야 074. 계기 (고도계, 속도계 등)

이론분야 075. 엔진

이론분야 077. 조종면(flight control)

이론분야 078. 부 조종장치(flap, spoiler 등)

이론분야 079. 점화 및 연료, 오일 등(ignition, fuel, oil)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5. 지면효과, 후류 등

이론분야 086. 무게중심 및 weight & balance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89. yaw, adverse yaw 등

참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학과시험 과목별 세목현황

□ 동력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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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야 090. 측풍이착륙 등

이론분야 091. 실속 및 spin 회복 등

이론분야 092. 비행안전 관련

이론분야 093.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4. 항법

이론분야 095.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6.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097. 엔진고장 등 비정상상황시 절차 등

이론분야 098. 선회 및 공중조작 등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10. 착빙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기상관측과 전문(METAR)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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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 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60. 비행준비

이론분야 061. 지상절차

이론분야 062. 이륙 및 상승

이론분야 063. 순항 및 기타

이론분야 064. 강하 , 접근, 장주비행

이론분야 065. 이착륙 및 비행 후 관련

이론분야 070. 동체관련

이론분야 071. 주날개 (main rotor )

이론분야 072. 꼬리날개(tail rotor)

이론분야 073. 프로펠러

이론분야 074. 계기 (고도계, 속도계 등)

이론분야 075. 엔진

이론분야 077. 조종면(flight control)

이론분야 078. 부 조종장치(flap, spoiler 등)

이론분야 079. 점화 및 연료, 오일 등(ignition, fuel, oil)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5. 지면효과, 후류 등

이론분야 086. 무게중심 및 weight & balance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89. yaw, adverse yaw 등

이론분야 090. 측풍이착륙 등

이론분야 091. 실속 및 spin 회복 등

이론분야 092. 비행안전 관련

□ 회전익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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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야 093.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4. 항법

이론분야 095.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6.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097. 엔진고장 등 비정상상황시 절차 등

이론분야 098. 선회 및 공중조작 등

이론분야 240-1. hovering (회)

이론분야 240-2. auto rotation(회)

이론분야 509-2. 헬리콥터 역학적 특성(flapping)(회)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10. 착빙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기상관측과 전문(METAR)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43 -

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 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60. 비행준비

이론분야 061. 지상절차

이론분야 062. 이륙 및 상승

이론분야 063. 순항 및 기타

이론분야 064. 강하 , 접근, 장주비행

이론분야 065. 이착륙 및 비행 후 관련

이론분야 070. 동체관련

이론분야 071. 주날개 (main rotor )

이론분야 072. 꼬리날개(tail rotor)

이론분야 073. 프로펠러

이론분야 074. 계기 (고도계, 속도계 등)

이론분야 075. 엔진

이론분야 077. 조종면(flight control)

이론분야 078. 부 조종장치(flap, spoiler 등)

이론분야 079. 점화 및 연료, 오일 등(ignition, fuel, oil)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5. 지면효과, 후류 등

이론분야 086. 무게중심 및 weight & balance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89. yaw, adverse yaw 등

이론분야 090. 측풍이착륙 등

이론분야 091. 실속 및 spin 회복 등

이론분야 092. 비행안전 관련

□ 유인자유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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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야 093.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4. 항법

이론분야 095.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6.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097. 엔진고장 등 비정상상황시 절차 등

이론분야 098. 선회 및 공중조작 등

이론분야 300-1. 열기구보관 및  관리(유)

이론분야 300-2. 프로판개스(유)

이론분야 300-3. crew 및 역할(유)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10. 착빙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기상관측과 전문(ME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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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 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60. 비행준비

이론분야 061. 지상절차

이론분야 062. 이륙 및 상승

이론분야 063. 순항 및 기타

이론분야 064. 강하 , 접근, 장주비행

이론분야 065. 이착륙 및 비행 후 관련

이론분야 070. 동체관련

이론분야 071. 주날개 (main rotor )

이론분야 072. 꼬리날개(tail rotor)

이론분야 073. 프로펠러

이론분야 074. 계기 (고도계, 속도계 등)

이론분야 075. 엔진

이론분야 077. 조종면(flight control)

이론분야 078. 부 조종장치(flap, spoiler 등)

이론분야 079. 점화 및 연료, 오일 등(ignition, fuel, oil)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5. 지면효과, 후류 등

이론분야 086. 무게중심 및 weight & balance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89. yaw, adverse yaw 등

이론분야 090. 측풍이착륙 등

이론분야 091. 실속 및 spin 회복 등

이론분야 092. 비행안전 관련

□ 동력패러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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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야 093.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4. 항법

이론분야 095.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6.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097. 엔진고장 등 비정상상황시 절차 등

이론분야 098. 선회 및 공중조작 등

이론분야 260. engine구성(패)

이론분야 260-1. engine연료 및 윤활유(패)

이론분야 260-2. engine 작동 원리(패)

이론분야 260-3. engine 점검사항(패)

이론분야 260.4. engine 성능 등(패)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10. 착빙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기상관측과 전문(ME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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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60. 비행준비 및 비행전 점검

이론분야 061. 비행절차

이론분야 062. 비행후 점검

이론분야 070. 기체의 각 부분과 조종면의 명칭 및 이해

이론분야 071. 추력부분의 명칭 및 이해

이론분야 072. 기초비행이론 및 특성

이론분야 073. 측풍이착륙

이론분야 074. 엔진고장 등 비정상상황시 절차

이론분야 075. 비행장치의 안정과 조종

이론분야 076. 송수신 장비 관리 및 점검

이론분야 077. 베터리의 관리 및 점검

이론분야 078. 엔진의 종류 및 특성

이론분야 079. 조종자 및 역할

이론분야 080. 비행장치에 미치는 힘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4. 날개 특성 및 형태

이론분야 085. 지면효과, 후류 등

이론분야 086. 무게중심 및 weight & balance

이론분야 087. 사용가능기체(GAS)

이론분야 092. 비행안전 관련

이론분야 093.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5.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10. 착빙

기상분야 120. 기온과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과 지형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등

□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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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91.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2.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3.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이론분야 110. 착빙

이론분야 1000. 패러글라이더 비행장치

이론분야 1010. 비행 전 절차

이론분야 1020. 이륙 및 이륙 중단

이론분야 1030. 비행기술 종류 및 방법

이론분야 1040. 글라이더의 안정화, 공중조작, 활공자세

이론분야 1050. 착륙방법

이론분야 1060. 비행 후 점검

이론분야 1070. 비상상황

이론분야 1080. 비행안전규칙/수칙, 안전수칙

이론분야 1090. 비행장치의 보관 및 관리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 기상관측과 해독

□ 패러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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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3. 에어포일

이론분야 084. 날개형태 및 특성(상반각 등)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r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91.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2. 비행관련 정보 (AIP, NOTAM)등

이론분야 093.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이론분야 110. 착빙

이론분야 1000. 행글라이더 비행장치

이론분야 1010. 비행 전 절차

이론분야 1020. 이륙 및 이륙 중단

이론분야 1030. 비행기술 종류 및 방법

이론분야 1040. 글라이더의 안정화, 공중조작, 활공자세

이론분야 1050. 착륙방법

이론분야 1060. 비행 후 점검

이론분야 1070. 비상상황

이론분야 1080. 비행안전규칙/수칙, 안전수칙

이론분야 1090. 비행장치의 보관 및 관리

기상분야 120.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30. 기압

기상분야 140. 바람

기상분야 150. 구름

기상분야 160. 시정 및 시정장애현상

기상분야 170.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80.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90.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200. 기상관측과 해독

□ 행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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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세목명

법규분야 000.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법규분야 002. 공역 및 비행제한

법규분야 010.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법규분야 01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법규분야 020.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법규분야 023.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말소

법규분야 03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 등

법규분야 031. 비행계획승인

법규분야 0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법규분야 040. 초경량비행장치사고/조사 및 벌칙

이론분야 080. 양력

이론분야 081. 항력

이론분야 082. 공기흐름의 성질

이론분야 087. 비행성능-PEFORMANCE

이론분야 088. 비행장치에 작용하는 힘

이론분야 091. 조종자 및 인적요소

이론분야 092. 비행관련정보(AIP, NOTAM) 등

이론분야 093. 기초비행지식

이론분야 500. 낙하산의 종류

이론분야 510. 강하 전 지상절차

이론분야 520. 강하 전 절차

이론분야 530. 비행 중 절차

이론분야 540. 자유 강하 중 절차

이론분야 550. 낙하산 산개 후 절차

이론분야 560. 착지 후 절차

이론분야 570. 비상상황

기상분야 100. 대기의 구조 및 특성

기상분야 102. 기온과 밀도

기상분야 103. 기압

기상분야 104. 바람

기상분야 105. 구름

기상분야 106. 시정 및 시정 장애현상

기상분야 107. 고기압과 저기압

기상분야 108. 기단과 전선

기상분야 109. 뇌우 및 난기류

기상분야 110. 기상관측 및 해독

□ 행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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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채점표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이륙조작)

9  정풍 및 측풍 이륙

10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수평비행

1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4 실속회복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7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착륙 후 점검

19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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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행글라이더)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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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패러글라이더)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54 -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낙하산류)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낙하산 종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

2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

3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  

4 강하관련 기상

5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강하 전 - 지상 절차)

6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7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8 착지 예정 장소 점검

9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실기시험(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0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11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12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13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14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실기시험(자유 강하 중 절차)

15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16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17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18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19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실기시험(낙하산 산개 후 절차)

20 낙하산 산개 검사

21 착지지점 및 풍향ㆍ풍속 확인

22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23 안정된 낙하산 조종

24 안정된 착지

실기시험(착지 후 절차)

25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26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ㆍ응답

27 낙하산 회수 및 포장

실기시험(종합능력)

28 계획성

29 판단력

30 규정의 준수

31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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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유인자유기구)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하중 산출 및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5 장비 전개 및 검사

6 지상요원 BRIEFING

7 INFLATION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0 이륙

11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비행조종 능력

13 항법

14 연료의 운영

15 비상시 대책 및 절차 수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17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8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기체의 정리

21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2 계획성

23 판단력

24 규칙의 준수

25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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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이륙조작)

9  정상이륙

10  측풍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5 실속회복 및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18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9  비행 후 점검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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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헬리콥터)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3 좌우 수평비행

14 원주비행(러더턴)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안전거리 유지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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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실기시험 평가 기준(기준은 실기시험표준서를 따름) - 무인헬리콥터

○ 구술시험

- 각 항목은 빠짐없이 평가되어야 함

- 세부내용이 많은 항목은 임의로 추출(3개 이상)하여 구술로 평가가능

항 목 세 부 내 용 평 가 기 준

기체에 관련한 사항

가. 기체형식(무인헬리콥터 형식)

나. 기체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연료량, 엔진형식, 오

일혼합비)

다. 기체규격(로터직경)

라. 비행원리

(사이클릭피치, 콜렉티브피치, 테일로터의 반토크상쇄와

기수전환)

마. 각부품의 명칭과 기능

(스와시플레이트, 로터헤드, 테일로터, 플래핑힌지, 드래

그힌지)

바. 안정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사. 연료 취급시 주의사항

각 세부 항목별로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가. 비행금지구역

나. 비행제한공역

다. 관제공역

라. 허용고도

마. 기상조건 (강수, 번개, 안개, 강풍, 주간)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가. 비행계획

나. 비상절차

다. 충돌예방(우선권)

라. NOTAM(항공고시보)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중 비정상 상황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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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행시험

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비행 전

절차

비행 전 점검 제작사에서 제공된 점검리스트에 따라 점검할 수 있을것

기체의 시동 정상적으로 비행장치의 시동을 걸수 있을 것

이륙전 점검
이륙전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있을 것

*이륙전 점검이 필요한 비행장치만 해당

이륙 및

공중조작

이륙비행

가. 이륙위치에서 이륙하여 스키드 기준 고도(3∼5m) 까지 상승 후 호버링

* 기준고도 설정 후 모든 기동은 설정한 고도와 동일하게 유지

나. 호버링중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상유무 점검

다. 세부기준

·이륙시 기체쏠림이 없을 것

·수직상승할 것

·상승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일정할 것

·기수방향을 유지할 것

·측풍시 기체의 자세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가. 호버링 위치(A지점)로 이동하여 기준고도에서 5초이상 호버링

나. 기수를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이상 호버링

다. 기수를 우측(좌측)으로 180도 돌려 5초이상 호버링

라. 기수가 전방을 향하도록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호버링

마.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기수전방, 좌측, 우측 호버링시 위치이탈 없을 것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 기준 반경 1m까지 인정)

상승 및 하강

비행

가. 호버링위치 에서 수직으로 10m 상승 후 5초 이상 호버링

나. 수직으로 하강하여 기준고도에서 5초이상 호버링.

·경로 및 위치 이탈이 없을 것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상승 및 하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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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이륙 및

공중조작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가. A지점에서 E지점까지 50m 전진 후 3∼5초 동안 호버링

나. A지점까지 후진비행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

을 것)

·E지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 (5m까지 인정)

·기수 방향이 전방을 유지할 것

좌우 수평비행

가. 호버링 위치 (A지점) 에서 B지점(D지점)까지 7.5m 수평비행후

5초이상 호버링

나. 반대쪽 D지점(B지점)까지 15m 수평 비행 후 5초이상 호버링 다. A지점

까지 수평비행으로 복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위치 및 경로이탈 없을 것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원주비행

(러더턴)

가. 최초 이륙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좌(우)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후

반경 7.5m(A지점 기준)로 원주비행

*B⟶C⟶D⟶이륙지점 또는 D⟶C⟶B⟶이륙지점 순서로 진행되며 각 지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함

나. 이륙장소에 도착하여 5초간 호버링 후 기수방향을 전방으로 돌려 호버링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기수방향 유지

(이륙지점 호버링 방향을 기준으로 B,D지점 90도, C지점 180도)

·기동중 과도한 에일러론 조작이 없을 것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61 -

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이륙 및

공중조작
비상조작

가. 기준고도에서 2m 상승후 호버링

나. 실기위원의 “비상” 구호에 따라 일반기동 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비상착

륙장으로 하강한 후 비상착륙장 기준 고도 1m 이내에서 잠시 정지하여

위치 수정 후 즉시 착륙

나. 세부기준

·하강시 스로틀을 조작하여 하강을 멈추거나 고도 상승시

(착륙직전 제외)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이동할 것

·착륙전 일시정지시 고도는 비상착륙장 기준 1m까지 인정

·정지후 신속하게 착륙할 것

·랜딩기어를 기준으로 비상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착륙조작

정상접근 및

착륙

(자세모드)

가. 비상착륙장에서 이륙하여 기준고도로 상승 후 5초간 호버링

나. 최초 이륙지점까지 수평 비행 후 착륙

다. 세부기준

·기수 방향 유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측풍접근 및

착륙

가. 기준고도까지 이륙 후 기수방향 변화 없이 D지점(B지점)으로 직선경로

(최단경로)로 이동

나. 기수를 바람방향(D지점 우측, B지점 좌측을 가정)으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

다. 기수방향의 변화 없이 이륙지점까지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수평 비행하여

5초간 호버링후 착륙

라. 세부 기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헬리콥터 메인로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비행후

점검

비행 후 점검 착륙 후 점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점검 실시

비행기록 로그북 등에 비행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 할 수 있을것

종합능력

계획성

실기시험 항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량을 평가
판단력

규칙의 준수
조작의 원활성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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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2 삼각비행

13 원주비행(러더턴)

14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5  정상접근 및 착륙

16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7  비행 후 점검

18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9  안전거리 유지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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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실기시험 평가 기준(기준은 실기시험표준서를 따름) - 무인멀티콥터

○ 구술시험

- 각 항목은 빠짐없이 평가되어야 함

- 세부내용이 많은 항목은 임의로 추출(3개 이상)하여 구술로 평가가능

항 목 세 부 내 용 평 가 기 준

기체에 관련한 사항

가. 기체형식(무인멀티콥터 형식)

나. 기체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배터리 규격)

다. 기체규격(로터직경)

라. 비행원리(전후진, 좌우횡진, 기수전환의 원리)

마. 각부품의 명칭과 기능(비행제어기, 자이로센서, 기압센서,

지자기센서, GPS수신기)

바. 안정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사.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

각 세부 항목별로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가. 비행금지구역

나. 비행제한공역

다. 관제공역

라. 허용고도

마. 기상조건 (강수, 번개, 안개, 강풍, 주간)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가. 비행계획

나. 비상절차

다. 충돌예방(우선권)

라. NOTAM(항공고시보)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중 비정상 상황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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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행시험

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비행 전

절차

비행 전 점검 제작사에서 제공된 점검리스트에 따라 점검할 수 있을것

기체의 시동 정상적으로 비행장치의 시동을 걸수 있을 것

이륙전 점검
이륙전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할수 있을 것

*이륙전 점검이 필요한 비행장치만 해당

이륙 및

공중조작

이륙비행

가. 이륙위치에서 이륙하여 스키드 기준 고도(3∼5m) 까지 상승 후 호버링

* 기준고도 설정 후 모든 기동은 설정한 고도와 동일하게 유지

나. 호버링중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상유무 점검

다. 세부기준

·이륙시 기체쏠림이 없을 것

·수직상승할 것

·상승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일정할 것

·기수방향을 유지할 것

·측풍시 기체의 자세 및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공중 정지비행

(호버링)

가. 호버링 위치(A지점)로 이동하여 기준고도에서 5초이상 호버링

나. 기수를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5초이상 호버링

다. 기수를 우측(좌측)으로 180도 돌려 5초이상 호버링

라. 기수가 전방을 향하도록 좌측(우측)으로 90도 돌려 호버링

마.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기수전방, 좌측, 우측 호버링시 위치이탈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반경 1m까지 인정)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가. A지점에서 E지점까지 50m 전진 후 3∼5초 동안 호버링

나. A지점까지 후진비행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

을 것)

·E지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 (5m까지 인정)

·기수 방향이 전방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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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이륙 및

공중조작

삼각비행

가. A지점에서 B지점(D지점)까지 수평 비행 후 5초 이상 호버링

나. A지점(호버링 고도+수직 7.5m)까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여 5초

이상 호버링

다. D지점(B지점)의 호버링 고도까지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하강하여 5초이

상 호버링

라. A지점으로 수평비행하여 복귀

마. 세부기준

·경로 및 위치 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원주비행

(러더턴)

가. 최초 이륙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좌(우)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후

반경 7.5m(A지점 기준)로 원주비행

*B⟶C⟶D⟶이륙지점 또는 D⟶C⟶B⟶이륙지점 순서로 진행되며 각 지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함

나. 이륙장소에 도착하여 5초간 호버링 후 기수방향을 전방으로 돌려 호버

링

다. 세부기준

·고도변화 없을 것(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 없을 것(무인멀티콥터 중심축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기수방향 유지

(이륙지점 호버링 방향을 기준으로 B,D지점 90도, C지점 180도)

·기동중 과도한 에일러론 조작이 없을 것

비상조작

가. 기준고도에서 2m 상승후 호버링

나. 실기위원의 “비상” 구호에 따라 일반기동 보다 1.5배 이상 빠르게 비상

착륙장으로 하강한 후 비상착륙장 기준 고도 1m 이내에서 잠시 정지하

여 위치 수정 후 즉시 착륙

나. 세부기준

·하강시 스로틀을 조작하여 하강을 멈추거나 고도 상승시

(착륙직전 제외)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이동할 것

·착륙전 일시정지시 고도는 비상착륙장 기준 1m까지 인정

·정지후 신속하게 착륙할 것

·랜딩기어를 기준으로 비상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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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항 목 평 가 기 준

착륙조작

정상접근 및

착륙

(자세모드)

가. 비상착륙장에서 이륙하여 기준고도로 상승 후 5초간 호버링

나. 최초 이륙지점까지 수평 비행 후 착륙

다. 세부기준

·기수 방향 유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멀티콥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측풍접근 및

착륙

가. 기준고도까지 이륙 후 기수방향 변화 없이 D지점(B지점)으로 직선경로

(최단경로)로 이동

나. 기수를 바람방향(D지점 우측, B지점 좌측을 가정)으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

다. 기수방향의 변화 없이 이륙지점까지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수평 비행하여

5초간 호버링후 착륙

라. 세부 기준

·수평비행시 고도변화 없을 것 (상하 0.5m까지 인정)

·경로이탈이 없을 것 (무인멀티콥터 중심축 기준 1m까지 인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 등이 없을 것)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가능

·무인멀티콥터 중심축을 기준으로 착륙장의 이탈이 없을 것

비행후

점검

비행 후 점검 착륙 후 점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점검 실시

비행기록 로그북 등에 비행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 할 수 있을것

종합능력

계획성

실기시험 항목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기량을 평가

판단력

규칙의 준수

조작의 원활성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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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선)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5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발동기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및 상승

10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정지비행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표준 및 선회비행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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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회전익비행장치)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 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7 지상활주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정상 및 측풍이륙

10 롤링 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상승 및 하강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15 정지비행

16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8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19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20 착륙 후 점검

21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2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3 계획성

24 판단력

25 규칙의 준수

26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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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패러글라이더)

등급표기
    
  S: 만족(Satisfactory)
  U: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    용

비행장치
판정

시 험 일 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영역 및 항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7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조작)

8  정풍 및 측풍이륙

9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실기시험(비행조작)

10  비행조작

11  로패스(LOW PASS)

12 슬라롬(SLALOM)

13 터치 앤 고(TOUCH AND GO)

실기시험(착륙조작)

14  착륙조작

15  비상조치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6  비행 후 점검

17  기체의 정리

18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9  계획성

20  판단력

21  규칙의 준수

22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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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표준서

[부록 제1호]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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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

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

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절차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동력비행장치 조작으로 간주된다.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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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표준서에 기술

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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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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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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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기상과 이ㆍ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ㆍ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항공 일반 지식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점검항목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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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상활주

    1) 직진활주

    2) 고속활주

  다. 이륙조작

    1) 정풍 및 측풍 이륙

    2)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라. 공중조작

    1) 상승 및 하강비행

    2) 직진수평비행

    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4) 실속회복

    5) 비상조작

  마. 착륙조작

    1)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2) 복행

  바. 비행 후 점검

    1) 착륙 후 점검

    2) 기체의 주기와 안전 확보

    3)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라. 조작의 원활성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77 -

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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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가) 당일 기상이 비행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기도상에서 현재 이후의 예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ㆍ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과 출항ㆍ도착 절차 등에 관한 지식

 라. 항공 일반 지식에 관련한 사항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점검항목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발동기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다)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나. 지상활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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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진활주

      가)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원활하게 직진활주를 할 수 있을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 이동 직후 브레이크 점검

      다) 현재 풍향에 따른 올바른 조종간의 조작

      라)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없이 방향 및 속도의 유지

   2) 고속활주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원활하게 고속활주를 할 수 있을 것

 

 다. 이륙조작 평가기준

   1) 정풍 및 측풍 이륙

      가) 원활하게 이륙(활주) 후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조종간 위치와 권고된 플랩의 사용

      다) 이륙지점으로의 지상활주와 이륙지역 중심선에 정대

      라)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마)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 중 엔진 고장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

 라.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상승 및 하강비행

      적절한 상승/하강속도 및 상승/하강각을 유지하며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직진수평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내부 계기 및 외부 가상 수평선의 적절한 이용

      나)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침로의 ±20°,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3) 선회비행

      가) 정해진 고도를 유지하며 완선회(15°~ 30°Bank) 및 급선회(45°Bank)가 가능할 것

      나) 조화된 선회(Coordinated Turn)가 되도록 선회비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

      다)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4) 저속도 비행 

      가) 실속속도의 1.3배 속도에서 비행이 가능할 것

      나) 지정된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침로의 ±10°. 속도의 +10/-5노트 및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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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Angle of Bank) ±10°이내 유지

   5) 실속회복 

      기체를 실속시킨 후 원활하게 실속으로부터의 회복조작이 가능할 것

   6) 비상조작 

      가) 비상 시 접근 및 착륙절차에 관한 지식

      나) 비상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

      다) 활공거리 이내에 적절한 착륙지역 선택

      라) 고도, 바람, 지형과 장애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에 착륙할 수 있

도록 비행경로를 계획하고 실행

      마) 비행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능하다면 고장을 수정하도록 시도

      바) 공중에서 발동기가 정지(시험 시에는 Idle로 고정)되어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

륙할 수 있을 것

      사)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륙 또는 복행(Go-around) 실시

 마.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가) 정풍,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정풍 및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바)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복행

     가) 복행과 관련된 지식

     나)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적절한 복행시기의 판단

     다）불안정한 접근 및 착륙에 조우하거나 예상 시 안전하게 복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

 바.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착륙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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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장애물 회피 및 적절한 풍향의 영향을 수정하면서 주기장으로 지상 활주

     다) 적합한 점검 수행

   2) 기체의 주기와 안전 확보

     가) 주기와 안전절차와 관련된 기초적 지식, 주기에 사용되는 수신호와 탑승자에게 

하기절차의 설명 등을 포함

     나)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게 주기

     다）정해진 절차에 따라 엔진정지, 초경량비행장치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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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호]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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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

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

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

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

위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

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의 사용으로 행글라이더를 안전하게 착륙

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절한 

행글라이더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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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

영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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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응시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

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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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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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행글라이더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2) 조종자의 비행 의무사항

    3) 안전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4) 비행 교통 규칙에 관한 사항

    5) 장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사항

    6)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나. 기상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4) 열기류의 형성과 그 과정 

    5) 구름과 기상예보

    6) 뇌우와 푄 현상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다.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1) 장비의 구조와 기타 안전 장비

    2)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3)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라.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1) 공기역학에 관한 사항

    2) 날개의 속도에 관한 사항

    3) 회전시 날개에 발생하는 힘에 관한 사항

    4) 날개의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 무게와 성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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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1) 비행준비에 관한 사항

    2) 이륙에 관한 사항

    3) 착륙에 관한 사항

    4)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비행장치 상태점검 → 비행전 장비 점검

    3) 이륙 전 점검 → (4가지 확인사항)

  나. 이륙 

    1) 이륙

    2)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다. 공중조작

    1) 상승비행

    2)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3) 표준 및 선회비행

    4) 활공자세

    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6) 긴급 하강법

  마. 착륙조작

    1) 착륙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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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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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관련 항공법규에 따른 행글라이더의 분류ㆍ구조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조종자의 비행 의무사항

       조종자가 지켜야할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3) 안전 비행수칙에 관한 사항

       비행중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 규칙에 따른 정면 접근, 교차 추월, 상승규칙 및 우선권 등에      대해 설

명할 수 있을 것

    5) 장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사항

       일반적인 장비관리 방법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6)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에 관한 사항

       대류권, 대기압, 온도, 습도에 관한 상황 및 바람의 근원, 바람의 종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저기압과 고기압의 속성과 흐름, 그리고 난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지역적인 사면 상승 기류와 국지풍 구역, 위험지역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4) 열기류의 형성과정

       열기류의 형성에 따른 과정과 그에 따른 구름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을 것

     5) 구름과 기상예보

       구름의 형태, 밀도, 층, 높이에 의한 기상 예측과 특별한 현상(뇌우와 푄 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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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할 있을 것

     6) 뇌우와 푄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기상예보와 기상정보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다.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1) 장비의 구조와 기타 안전 장비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안전장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해당 비행장치 장비의 관리 방법과 점검 방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해당 비행장치 장비의 인증 등급, 확인 방법과 운용한계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라.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1) 공기역학에 관한 사항

       날개에 흐르는 공기역학적인 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날개의 속도에 관한 사항

       날개의 속도 변화에 따른 최적 활공속도, 최소 침하속도 및 실속속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회전시 날개에 발생하는 힘에 관한 사항

       회전시 날개가 받는 힘과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4) 날개의 면적과 가로 세로 비율, 무게와 성능에 관한 사항

       날개의 면적과 가로 세로 비율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무게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마.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1) 비행준비에 관한 사항

       조종자가 비행 전 준비해야할 사항과 이륙 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륙에 관한 사항

       단계별 이륙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92 -

    3) 착륙에 관한 사항

       가) U-turn 착륙 접근법과  마지막 착륙 접근시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가) 비상착륙방법과 비상 착륙장 선택방법 및 착륙방법과 그에 따른 조작을 설명

할 수 있을 것

    4) 일반비행에 관한 사항

       적극적인 조종법과 긴급 하강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5)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비상상황에 따른 날개의 회복에 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비행 전 장비 점검

      가) 안전장비의 착용 점검

      나) 비행중 지상과의 연락 수단의 적정성과 절차 확인

      다) 이륙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고 장비의 조립 및 연결에 대한 지식 

      라) 장비의 조립 및 연결, 그리고 확인 점검에 대한 방법

      마) 상황에 따른 이륙의 위치와 이륙방법 선택에 대한 지식 

   3) 이륙 전 점검 사항 

      가) 조종자 상태

      나) 날개 전체 확인

      다) 안전한 이륙을 위한 주변 및 비행 공간

      라) 풍향ㆍ풍속 확인

 나. 이륙 평가기준

   1) 이륙

      가) 안전한 이륙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륙을 할 수 있을 것

      나) 현재 풍향ㆍ풍속에 따른 이륙 방향과 날개 확인 및 적절한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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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륙 직전의 기체의 부양상태가 적절한지 확인

      라) 가속과 이탈시 진행방향 유지와 이탈시 이륙자세 유지 

   2)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가) 날개의 불안정 상태 또는 과조작으로 인해 날개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될 때 이륙중단의 정확한 결정

      나) 이륙 중단 절차에 따른 기체의 정지와 회수

 다.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상승비행

      사면 상승비행과 열기류 비행

   2)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가) 열기류 지대에서 일정 고도를 획득할 수 있을 것

      나) 좌우 흔들림에 대한 즉각적인 안정화 작업과 앞뒤 흔들림에 대한 즉각적인 안

정화(적극적인 비행)

   3) 표준 및 선회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8"자 선회가 가능할 것

      다) "S"자 선회가 가능할 것

      라) "U"턴 선회가 가능할 것

      마) 일정 시간내에 좌우 회전(왼쪽 360°, 오른쪽 360°) 후 직진비행이 가능할 것

      바) 선회각이 큰 연속적인 좌우 회전 후 안정화를 위한 조작이 가능 할 것

      사) 인위적인 앞뒤 흔들림 방법과 대처능력이 있을 것

   4) 비정상강하자세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해당 비행장치에 한한다.)

      가) 한쪽 날개접기 후 일정 시간동안 직진비행

      나) 인위적인 실속 후 회복 방법

      다) 날개접힘에 대한 대처 및 회복방법(인위적인 접힘 후 시도)

   5) 긴급 하강법(해당 비행장치에 한한다.)

      연속적인 360° 급선회를 시도하여 지속적인 고도 하강과 안정적인 회복

   (스파이럴 다이브)

 마.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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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발전인 착륙방법(U-Turn 착륙법, S자 착륙법)에 관한 지식

     나) 착륙을 위한 대기지점에서 안전하게 선회비행하며 풍향을 확인 할 것

     다) 착륙을 위한 마지막 진입시 알맞은 고도와 방향(정풍)으로 진입 한 후 착륙자세

로 전환할 것

     라) 착륙자세 전환 후 진행방향의 조정과 속도조절을 안전하게 할 것

     마) 착륙 직전 속도를 최대로 줄여 안전하게 두발로 착륙할 것

         (실속으로 인한 급작스런 하강과 착륙직전 급선회 주의 요망)

     바) 착륙은 지정된 지점에 착륙 할 것(반경 30 미터 이내)

   

  바.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착륙 후 주위 사람이나 시설등에 위해가 되지 않게 장비 이동

   2)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가) 동승 비행자에 대한 이탈 절차 수행 및 기체의 적절한 포장과 관리에 관한 지식 

     가) 사용자설명서에 따른 장비관리와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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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호]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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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

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

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

위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

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줄의 사용으로 패러글라이더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줄의 사용은 부적절

한 패러글라이더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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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술

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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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응시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

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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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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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패러글라이더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2) 조종자의 비행 의무사항

    3) 안전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4) 비행 교통 규칙에 관한 사항

    5) 장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사항

    6)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나. 기상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4) 열기류의 형성과 그 과정 

    5) 구름과 기상예보

    6) 뇌우와 푄 현상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다.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1) 장비의 구조와 기타 안전 장비

    2)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3)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라.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1) 공기역학에 관한 사항

    2) 날개의 속도에 관한 사항

    3) 회전시 날개에 발생하는 힘에 관한 사항

    4) 날개의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 무게와 성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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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1) 비행준비에 관한 사항

    2) 이륙에 관한 사항

    3) 착륙에 관한 사항

    4)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비행장치 상태점검 → 비행전 장비 점검

    3) 이륙 전 점검 → (4가지 확인사항)

  나. 이륙 

    1) 이륙

    2)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다. 공중조작

    1) 상승비행

    2)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3) 표준 및 선회비행

    4) 활공자세

    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6) 긴급 하강법

  마. 착륙조작

    1) 착륙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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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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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관련 항공법규에 따른 패러글라이더의 분류ㆍ구조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

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조종자의 비행 의무사항

       조종자가 지켜야할 일반적인 의무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3) 안전 비행수칙에 관한 사항

       비행중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 규칙에 따른 정면 접근, 교차 추월, 상승규칙 및 우선권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5) 장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규정 사항

       일반적인 장비관리 방법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6)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

       공역 및 시계비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에 관한 사항

       대류권, 대기압, 온도, 습도에 관한 상황 및 바람의 근원, 바람의 종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저기압과 고기압의 속성과 흐름, 그리고 난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지역적인 사면 상승 기류와 국지풍 구역, 위험지역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4) 열기류의 형성과정

       열기류의 형성에 따른 과정과 그에 따른 구름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을 

     5) 구름과 기상예보

       구름의 형태, 밀도, 층, 높이에 의한 기상 예측과 특별한 현상(뇌우와 푄 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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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할 있을 것

     6) 뇌우와 푄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기상예보와 기상정보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다.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1) 장비의 구조와 기타 안전 장비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안전장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해당 비행장치 장비의 관리 방법과 점검 방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해당 비행장치 장비의 인증 등급, 확인 방법과 운용한계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라.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1) 공기역학에 관한 사항

       날개에 흐르는 공기역학적인 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날개의 속도에 관한 사항

       날개의 속도 변화에 따른 최적 활공속도, 최소 침하속도 및 실속속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회전시 날개에 발생하는 힘에 관한 사항

       회전시 날개가 받는 힘과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4) 날개의 면적과 가로 세로 비율, 무게와 성능에 관한 사항

       날개의 면적과 가로 세로 비율에 따른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무게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마.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1) 비행준비에 관한 사항

       조종자가 비행 전 준비해야할 사항과 이륙 전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륙에 관한 사항

       단계별 이륙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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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착륙에 관한 사항

       가) U-turn 착륙 접근법과  마지막 착륙 접근시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가) 비상착륙방법과 비상 착륙장 선택방법 및 착륙방법과 그에 따른 조작을 설명

할 수 있을 것

    4) 일반비행에 관한 사항

       적극적인 조종법과 긴급 하강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5)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비상상황에 따른 날개의 회복에 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비행 전 장비 점검

      가) 안전장비의 착용 점검

      나) 비행중 지상과의 연락 수단의 적정성과 절차 확인

      다) 이륙을 위한 장소를 선택하고 장비의 조립 및 연결에 대한 지식 

      라) 장비의 조립 및 연결, 그리고 확인 점검에 대한 방법

      마) 상황에 따른 이륙의 위치와 이륙방법 선택에 대한 지식 

   3) 이륙 전 점검 사항 

      가) 조종자 상태

      나) 날개 전체 확인

      다) 안전한 이륙을 위한 주변 및 비행 공간

      라) 풍향ㆍ풍속 확인

 나. 이륙 평가기준

   1) 이륙

      가) 안전한 이륙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륙을 할 수 있을 것

      나) 현재 풍향ㆍ풍속에 따른 이륙 방향과 날개 확인 및 적절한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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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륙 직전의 기체의 부양상태가 적절한지 확인

      라) 가속과 이탈시 진행방향 유지와 이탈시 이륙자세 유지 

   2)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가) 날개의 불안정 상태 또는 과조작으로 인해 날개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

될 때 이륙중단의 정확한 결정

      나) 이륙 중단 절차에 따른 기체의 정지와 회수

 다.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상승비행

      사면 상승비행과 열기류 비행

   2) 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가) 열기류 지대에서 일정 고도를 획득할 수 있을 것

      나) 좌우 흔들림에 대한 즉각적인 안정화 작업과 앞뒤 흔들림에 대한 즉각적인 안

정화(적극적인 비행)

   3) 표준 및 선회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8"자 선회가 가능할 것

      다) "S"자 선회가 가능할 것

      라) "U"턴 선회가 가능할 것

      마) 일정 시간내에 좌우 회전(왼쪽 360°, 오른쪽 360°) 후 직진비행이 가능할 것

      바) 선회각이 큰 연속적인 좌우 회전 후 안정화를 위한 조작이 가능 할 것

      사) 인위적인 앞뒤 흔들림 방법과 대처능력이 있을 것

   4) 비정상강하자세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해당 비행장치에 한한다.)

      가) 한쪽 날개접기 후 일정 시간동안 직진비행

      나) 인위적인 실속 후 회복 방법

      다) 날개접힘에 대한 대처 및 회복방법(인위적인 접힘 후 시도)

   5) 긴급 하강법(해당 비행장치에 한한다.)

      연속적인 360° 급선회를 시도하여 지속적인 고도 하강과 안정적인 회복

   (스파이럴 다이브)

 마.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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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발전인 착륙방법(U-Turn 착륙법, S자 착륙법)에 관한 지식

     나) 착륙을 위한 대기지점에서 안전하게 선회비행하며 풍향을 확인 할 것

     다) 착륙을 위한 마지막 진입시 알맞은 고도와 방향(정풍)으로 진입 한 후 착륙자세

로 전환할 것

     라) 착륙자세 전환 후 진행방향의 조정과 속도조절을 안전하게 할 것

     마) 착륙 직전 속도를 최대로 줄여 안전하게 두발로 착륙할 것

         (실속으로 인한 급작스런 하강과 착륙직전 급선회 주의 요망)

     바) 착륙은 지정된 지점에 착륙 할 것(반경 10 미터 이내)

   

  바.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착륙 후 주위 사람이나 시설등에 위해가 되지 않게 장비 이동

   2)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가) 동승 비행자에 대한 이탈 절차 수행 및 기체의 적절한 포장과 관리에 관한 지식 

     가) 사용자설명서에 따른 장비관리와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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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4호]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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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강하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자

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

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역

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하

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강하와 관련된 활동을 모아놓은 것이며, 강하 전 절차부터 시작

하여 강하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원은 효율적이고 완

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

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강하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충격으로 낙하산류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

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줄의 사용은 부적절한 낙하산류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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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낙하산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술

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낙하산류 강하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낙하산류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

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류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

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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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응시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낙하산 조종술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자유강하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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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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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2인승 강하 실시조건에 관한 사항

    3) 자유 강하 중 공중촬영에 관한 사항

    4) 2인승 강하자와 지도강하자 차이점에 관한 사항

    5) 2인승 강하시 발생 가능한 기능고장 형태별 대응에 관한 사항

    6) 2인승 낙하산 포장에 관한 사항

  나.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1) 2인승 강하 낙하산 장비의 구조와 안전 장비

    2) 2인승 강하 낙하산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3) 2인승 강하 낙하산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 낙하산류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

    2) 공역의 종류에 대한 지식과 이해

    3) 비행 교통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강하관련 기상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4) 열기류의 형성과 그 과정 

    5) 구름과 기상예보

    6) 뇌우와 푄 현상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마.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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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하산 강하와 관련된 일반지식

    2) 낙하산 기능 고장에 대한 원인 및 대응절차

2. 실기 관련 사항

  가. 강하 전 - 지상 절차

    1)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2)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3) 착지 예정 장소 점검

    4)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나. 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2)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3)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4)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5)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다. 자유 강하 중 절차

    1)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2)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3)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4)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5)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라. 낙하산 산개 후 절차

    1) 낙하산 산개 검사

    2) 착지지점 및 풍향ㆍ풍속 확인

    3)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4) 안정된 낙하산 조종

    5) 안정된 착지

  라. 착지 후 절차

    1)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2)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ㆍ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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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낙하산 회수 및 포장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정의 준수

  라.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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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 관련 사항

  가.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인승 강하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

을 것

    2) 2인승 강하 실시조건에 관한 사항

       2인승 강하 실시조건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자유 강하 중 공중촬영에 관한 사항

       자유 강하 중 공중촬영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4) 2인승 강하자와 지도강하자 차이점에 관한 사항

       가) 2인승 강하자와 지도강하자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2인승 낙하산과 일반 낙하산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5) 2인승 강하시 발생 가능한 기능고장 형태별 대응에 관한 사항

    6) 2인승 낙하산 포장에 관한 사항

  나.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1) 2인승 강하 낙하산류 장비의 구조와 안전 장비

       2인승 강하 낙하산류 장비의 구조와 안전 장비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2인승 강하 낙하산 장비의 점검 및 관리 방법

       2인승 강하 낙하산류 장비의 점검 방법 및 관리 방법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3) 2인승 강하 낙하산 장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인승 강하 낙하산류 장비의 인증 등급, 확인 방법과 운용한계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다.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 낙하산류 관련 법규등에 관한 사항

       가) 낙하산류와 관련된 법규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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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쿠버다이빙, 음주 또는 향정신 약물 복용이 강하에 미치는 영향과 제한 사

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공역의 종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에 따른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통제공역, 주의 공역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행 교통 규칙에 관한 사항

       낙하산류와 관련된 비행 교통 규칙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라. 강하관련 기상에 관한 사항

     1) 기상의 기초에 관한 사항

       대류권, 대기압, 온도, 습도에 관한 상황 및 바람의 근원, 바람의 종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저기압과 고기압에 관한 사항

       저기압과 고기압의 속성과 흐름, 그리고 난류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3) 사면상승기류와 국지풍에 관한 사항

       지역적인 사면 상승 기류와 국지풍 구역, 위험지역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4) 열기류의 형성과정

       열기류의 형성에 따른 과정과 그에 따른 구름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을 

     5) 구름과 기상예보

        구름의 형태, 밀도, 층, 높이에 의한 기상 예측과 특별한 현상(뇌우와 푄 현상등)

을 설명할 있을 것

    6) 뇌우와 푄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7) 기상예보와 기상 정보의 활용

       기상예보와 기상정보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8) 2인승 강하에 위험한 기상

       2인승 강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상 종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1) 낙하산 강하와 관련된 일반지식

       가) 공기역학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낙하산류 강하와 관련된 속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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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낙하산 강하와 관련된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

    2) 강하 및 비행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2인승 강하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낙하산 기능 고장에 대한 원인 및 대응절차

       가) 낙하산 기능 고장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낙하산 기능 고장 주요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다) 공중충돌 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라) 비행 중 엔진 정지나 화재발생 시 대응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 관련 사항

  가. 강하 전 - 지상 절차

    1)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강하 전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가) 적절한 낙하산 취급 및 다양한 탑승장 조건에서의 강하장비 관리에 대한 지식

       나) 2인승 강하용 자동 산개기 부착 및 올바른 작동상태 확인

       다) 적절한 낙하산 착용 및 탑승자 하네스 착용 후 점검·조정 완료 상태  확인 및 

불량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3) 착지 예정 장소 점검

       가) 규정에 준한 2인승 강하지역 규격 및 장애물에 대한 지식

       나)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헝공기, 인원에 대한 조치

       다) 2인승 낙하산의 안전착지를 위한 풍향기 등 안전장구 설치에 대한 지식

    4)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시행할 것

  나. 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2)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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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적절한 항공기 이탈 시기를 설명할 수 있고 자세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4)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다른 강하자와 강하절차 숙지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

    5)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적절한 기능고장 대응절차를 설명하고 연습할 것

  다. 자유 강하 중 절차

    1)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가) 앞구르기 이털자세로 항공기 이탈직후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

       나) 항공기 기종별 상이한 기체문 형태에 준한 안정된 이탈 자세를 숙지하고 있을 것

    2)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할 수 있을 것

    3)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가)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이 있을 것

       나) 최소 1회의 좌 및 우 360° 수평회전을 실시할 것

    5)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를 준수할 수 있을 것

  라. 낙하산 산개 후 절차

    1) 낙하산 산개 검사

       적절한 낙하산 산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2) 착지지점 및 풍향ㆍ풍속 확인

      가) 착지 지역내 각종 장애물 회피를 위한 낙하산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나) 풍향 및 풍속에 준한 최종진입 각도와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탑승객의 부상방지를 위한 착지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3)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적절한 탑승객 하네스 이완을 수행할 것

    4) 안정된 낙하산 조종

       가) 2인승 낙하산 설계 및 비행원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의해 안정되고 원활한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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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종 난기류 상태에서 낙하산을 안정된 상태로 조종 할 수 있을 것

       다) 착지 지역내 각종 장애물 회피를 위한 낙하산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5) 안정된 착지

       가) 최종 진입 후 과도한 낙하산 흔들림 방지 및 저속하강을 위한 안정된 낙하산 

조종을 할 수 있을 것

       나) 탑승객의 부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착지충격으로 안정되게 착지할 수 있을 것

  라. 착지 후 절차

    1)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탑승자에 대한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절차 수행

    2)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ㆍ응답

       강하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적절한 질의ㆍ응답 수행

    3) 낙하산 회수 및 포장

      가) 캐노피 및 산줄 훼손방지를 위한 낙하산 회수를 실시할 것

      나) 낙하산 제작사 포장 매뉴얼에 준한 낙하산 포장을 실시할 것

      다) 산줄 체크, 디스크 방향확인, 컨테이너 결속 등 올바른 방법과 순서에 준하여 

실시할 것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강하 시작전 각종 상황판단과 상황별 명확한 판단에 준한 강하계획 수립 여부 평가

   나. 판단력

수립한 강하계획 적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   

  다. 규정의 준수

 강하와 관련된 규정의 이해정도와 그 규의의 준수여부 평가

   라.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낙하산류 및 소요장비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하여 평가할 것

4. 참고도서

   가. 국내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나. 국내 항공종사자자격시험요령

   다. 국내 항공정보 간행물(A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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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초경량동력기 관련 일본 항공법(항공법 제28조, 2001.4.1)

마. 초경량 관련 미국 FAR

바.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강하자 지침서(2014.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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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5호]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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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

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

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가열기와 배기장치의 사용으로 유인자유기구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가열기와 

배기장치의 사용은 부적절한 유인자유기구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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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

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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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탑승장치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

시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26 -

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27 -

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하중 산출 및 일반지식

    1) 하중 산출에 관한 사항

    2)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3)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준비

    1) 장비 전개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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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상요원 BRIEFING

    3) INFLATION

  나. 이륙과 상승

    1)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2) 이륙

    3)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 포기

  다. 공중조작

    1) 비행조종 능력

    2) 항법

    3) 연료의 운영

    4) 비상시 대책 및 절차 수행

  라. 착륙조작

    1)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2)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3) 착륙

  마.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기체의 정리

    3)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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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비상시 절차, 하중산

출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을 

소지하고 있을 것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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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가) 당일 기상이 비행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기도상에서 현재 이후의 예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과 출항ㆍ도착 절차 등에 관한 지식

 라. 하중 산출 및 일반지식에 관련한 사항

   1) 하중 산출에 관한 사항

      하중 산출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의 예정항로, 고도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  을 것

   4)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가열기의 고장 또는 화재발생 시  비상조치 사항과 비상착륙절차에 대

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장비 전개 및 검사

      장비 전개 및 검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요원 BRIEFING

      올바른 지상요원 BRIEFING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임무별 정확한 BRIEFING을 할 

수 있을 것

   3) INFLATION

      안전한 INFLATION 절차에 관한 지식 및 기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이륙과 상승 평가기준

   1)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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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륙 전 점검표에 의한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고 올바른 탑승자 BRIEFING을 실

시할 것

      나) 가열기를 작동하고 점검· 조정 완료 후 운전(작동) 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2) 이륙

      가) 이륙 전 점검사항의 수행

      나) 현재 조건에서 인가된 지침에 따라 권고된 버너의 조절 조작

      다) 이륙경로 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나 다른 위험물의 인지

      라) 원활하게 이륙 후 운용한계 이내의 상승속도로 상승하여 수평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3)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 포기

      이륙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공중조작 평가기준

   1) 비행조종 능력

      적절한 상승/하강속도 및 수평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항법

      적절한 고도의 상승 및 하강을 유지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

   3) 연료의 운영

      안전한 비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연료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4) 비상시대책 및 절차 수행

      공중에서 가열기의 고장 또는 화재 발생시의 비상조치와 비상착륙절차에  따라 안

전하게 착륙 할 수 있을 것

 라.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가）바람의 속도와 방향, 착륙지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   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나) 정풍 및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저고도 진입유지가 가능

할 것

     다) 안정된 접근자세를 유지하고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올바른 조

작이 가능할 것

   2)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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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전 점검표에 의한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고 올바른 탑승자 BRIEFING을 실시

할 것

   3) 착륙

     가) 불안정한 접근 및 측풍 돌풍등 기상이변으로 안전하지 못한 착륙이 예상될 경우 

착륙포기를 탑승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착륙지점으로 안전하게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

     나) 착륙결심고도(약 15 미터) 부근까지 도달하면 안전 하강속도를 유지하며 안정된 

접근자세로 착륙지점(Touchdown point)에 착륙할 수 있을 것

 마.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적합한 점검표와 권고되는 절차의 수행

   2) 기체의 정리

     가)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

     나）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체의 정리를 수행할 것

   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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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6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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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

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

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

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종료 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무인비행기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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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

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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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관련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 

면제 대상 제외)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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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마. 실기시험시 조종자가 과도하게 비행자세 및 조종위치를 변경한 경우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38 -

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1) 비행 공역에 관한 사항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점검항목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39 -

  나. 지상활주

    1) 직진활주

    2) 고속활주

  다. 이륙조작

    1) 정상이륙

    2) 측풍이륙

    3)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라. 공중조작

    1) 상승비행

    2) 직진수평비행

    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4) 실속회복 및 비상조작

  마. 착륙조작

    1) 정상접근 및 착륙

    2) 측풍접근 및 착륙

    3) 복행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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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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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1) 공역에 관한 사항

      비행관련 공역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에 관한 지식

 라. 일반 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련한 사항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점검항목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발동기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다)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나. 지상활주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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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진활주

      가)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원활하게 직진활주를 할 수 있을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 이동 직후 착륙장치와 브레이크 점검

      다) 현재 풍향에 따른 올바른 조종간의 조작

      라)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없이 방향 및 속도의 유지

   2) 고속활주

      가)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원활하게 고속활주를 할 수 있

          을 것

      나) 고속활주 후 적절한 감속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향을 할 수 있을 것

 다. 이륙조작 평가기준

   1) 정상이륙

      가) 원활하게 이륙(활주) 후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조종간 위치와 권고된 플랩의 사용

      다) 이륙지점으로의 지상활주와 이륙지역 중심선에 정대

      라)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마)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측풍이륙

      측풍이 불어올 경우 원활한 이륙이 가능할 것 

   3)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 중 엔진 고장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

 라.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상승비행

      적절한 상승속도 및 상승각을 유지하며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직진수평비행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 유지

   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가) 정해진 고도를 유지하며 완선회(15°~ 30°Bank) 및 급선회(45°Bank)가 가능할 것

      나) 조화된 선회(Coordinated Turn)가 되도록 선회비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

      다) 선회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뱅크각과 고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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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속도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 유지

 

    4) 실속회복 및 비상조작

      가) 기체를 실속시킨 후 원활하게 실속으로부터의 회복조작이 가능할 것

      나) 비상 시 접근 및 착륙절차에 관한 지식

      다) 비상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

      라) 활공거리 이내에 적절한 착륙지역 선택

      마) 고도, 바람, 지형과 장애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에 착륙할 수 있

도록 비행경로를 계획하고 실행

      바) 비행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능하다면 고장을 수정하도록 시도

      사) 공중에서 발동기가 정지(시험 시에는 Idle로 고정)되어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

륙할 수 있을 것

      아)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륙 또는 복행(Go-around) 실시

 마.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정상접근 및 착륙

     가) 정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정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 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권고된 플랩의 사용과 적절한 자세 및 하강각 유지

     바)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2) 측풍접근 및 착륙

     가)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권고된 플랩의 사용과 적절한 자세 및 하강각 유지

     바)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바)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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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행

     가) 복행과 관련된 지식

     나)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적절한 복행시기의 판단

     다）불안정한 접근 및 착륙에 조우하거나 예상 시 안전하게 복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

     라）복행시 적절한 상승속도, 상승각 및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바.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비행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장애물 회피 및 적절한 풍향의 영향을 수정하면서 주기장으로 지상 활주

     다) 적합한 비행 후 점검 수행

   2)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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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7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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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

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

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종료 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무인헬리콥터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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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

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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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관련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 

면제 대상 제외)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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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마. 실기시험시 조종자가 과도하게 비행자세 및 조종위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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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ㆍ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마.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1) 이륙 중 엔진 고장에 관한 사항

    2) 이륙 포기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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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체의 시동

    3) 이륙 전 점검

  나. 이륙 및 공중조작

    1) 이륙비행

    2)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3) 상승 및 하강비행

    4)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5) 좌우 수평비행

    6) 원주비행(러더턴)

    7) 비상조작

    

  마. 착륙조작

    1) 정상접근 및 착륙(자세모드)

    2) 측풍접근 및 착륙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마.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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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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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공역에 관한 사항

      비행관련 공역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에 관한 지식

  라. 일반 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마.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이륙중 엔진 고장에 관한 사항

      이륙중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륙포기에 관한 사항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비행 전 점검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기체의 시동 및 점검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기체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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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다)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3) 이륙 전 점검

      가) 엔진 시동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나) 각종 계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이륙 및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이륙비행

      가) 원활하게 이륙 후 수직으로 지정된 고도까지 상승할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자세수정으로 수직으로 상승이 되도록 할 것

      다)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라)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가) 고도와 위치 및 기수방향을 유지하며 정지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고도와 위치 및 기수 방향을 유지하며 좌측면/우측면 정지비행을 유

          지할 수 있을 것

   3) 상승 및 하강비행

      가) 적절한 상승/하강속도 및 기수방향을 유지하며 상승 및 하강비행을 할 수 있을 

것

      나) 수직선상의 경로를 유지하며 상승 및 하강비행을 할 수 있을 것

   4)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5) 좌우 수평비행

      가) 좌우 횡진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6) 원주비행(러더턴)

      가)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경로와 기수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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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상조작

      비상상황시 즉시 정지후 현위치 또는 안전한 착륙위치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이동하여 

비상착륙할 수 있을 것

  다. 착륙조작에 관련한 평가기준

   1) 정상접근 및 착륙

      가)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기체의 GPS 모드 등 자동 또는 반자동 비행이 가능한 상태를 수동비행이 가능

한 상태(자세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할 것

      다)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기수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라）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마)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바)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2) 측풍접근 및 착륙

      가)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바)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라. 비행 후 점검에 관련한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적합한 비행 후 점검 수행

   2)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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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마. 안전거리 유지 

    실기시험 중 기종에 따라 권고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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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8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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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

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

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종료 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무인멀티콥터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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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표준서에 기술

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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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관련규정에 따른 안전성인증 

면제 대상 제외)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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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마. 실기시험시 조종자가 과도하게 비행자세 및 조종위치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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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ㆍ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마.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1) 이륙 중 엔진 고장에 관한 사항

    2) 이륙 포기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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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체의 시동

    3) 이륙 전 점검

  나. 이륙 및 공중조작

    1) 이륙비행

    2)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3)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4) 삼각비행

    5) 원주비행(러더턴)

    6) 비상조작

    

  마. 착륙조작

    1) 정상접근 및 착륙

    2) 측풍접근 및 착륙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마. 안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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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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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공역에 관한 사항

      비행관련 공역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에 관한 지식

  라. 일반 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마.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이륙중 엔진 고장에 관한 사항

      이륙중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륙포기에 관한 사항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비행 전 점검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기체의 시동 및 점검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기체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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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다)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3) 이륙 전 점검

      가) 엔진 시동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나) 각종 계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

  나. 이륙 및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이륙비행

      가) 원활하게 이륙 후 수직으로 지정된 고도까지 상승할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자세수정으로 수직으로 상승이 되도록 할 것

      다)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라)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가) 고도와 위치 및 기수방향을 유지하며 정지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고도와 위치 및 기수 방향을 유지하며 좌측면/우측면 정지비행을 유

          지할 수 있을 것

   3)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4) 삼각비행*

      가) 삼각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수평비행시)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삼각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 삼각비행 : 호버링 위치 → 좌(우)측 포인트로 수평비행 →  호버링 위치로 상승비행 → 우(좌)

측 포인트로 하강비행 → 호버링 위치로 수평비행

   5) 원주비행(러더턴)

      가)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원주비행을 하는 동안 비행경로와 기수의 방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

   6) 비상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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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상황시 즉시 정지후 현위치 또는 안전한 착륙위치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이동하여 

비상착륙할 수 있을 것

  다. 착륙조작에 관련한 평가기준

   1) 정상접근 및 착륙

      가)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기체의 GPS 모드 등 자동 또는 반자동 비행이 가능한 상태를 수동비행이 가능

한 상태(자세모드)로 전환하여 비행할 것

      다)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기수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라）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마)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바)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2) 측풍접근 및 착륙

      가)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바)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라. 비행 후 점검에 관련한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적합한 비행 후 점검 수행

   2)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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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마. 안전거리 유지 

    실기시험 중 기종에 따라 권고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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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9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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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

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

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

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

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종료 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무인비행선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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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

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

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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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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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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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1) 비행 공역에 관한 사항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마.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1) 풍향에 관한 사항

    2) 풍속에 관한 사항

  

  

  마.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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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 전 점검

    2) 발동기의 시동

    3) 이륙 전 점검

  나. 이륙과 상승

    1) 이륙 및 상승

    2)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다. 공중조작

    1) 정지비행

    2) 상승비행

    3) 직진수평비행

    4) 표준 및 선회비행

    5) 비상조작

  라. 착륙조작

    1) 정상접근 및 착륙

    2) 측풍접근 및 착륙

  마.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규칙의 준수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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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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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공역에 관한 사항

      비행관련 공역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에 관한 지식

 라.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1) 풍향에 관한 사항

      비행관련 공역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풍속에 관한 사항

     가)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에 관한 지식

     나) 풍향과 풍속에 따른 비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예측하여 운용하는 지식

 마. 일반 지식 및 비상절차에 관련한 사항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비행전 점검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발동기의 시동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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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동기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3) 이륙 전 점검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나. 이륙과 상승 평가기준

   1) 이륙 및 상승

      가) 원활하게 이륙 후 지정된 고도까지 상승할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자세수정으로 수직으로 상승이 되도록 할것

      다)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라)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이륙 중 엔진 고장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

 

다.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정지비행

      저속비행(정풍시에는 정지비행)으로 자세와 기수방향 및 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상승비행

      적절한 상승속도 및 상승각을 유지하며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직진수평비행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고도와 경로 유지

   4) 표준 및 선회비행

      가) 정해진 고도를 유지하며 완선회 및 급선회가 가능할 것

      나) 조화된 선회(Coordinated Turn)가 되도록 선회비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

      다) 선회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의 뱅크각과 고도 유지

   5) 비상조작

      가) 비상 시 접근 및 착륙절차에 관한 지식

      나) 비상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79 -

      다) 적절한 착륙지역 선택

      라) 고도, 바람, 지형과 장애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에 착륙할 수 있

도록 비행경로를 계획하고 실행

      마) 비행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능하다면 고장을 수정하도록 시도

      바) 공중에서 발동기가 정지(시험 시에는 Idle로 고정)되어도 안전하게 비상착륙할 

수 있을 것

      사)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륙 또는 복행(Go-around) 실시

 마.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정상접근 및 착륙

     가) 정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정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2) 측풍접근 및 착륙

     가) 측풍 시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접근 및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다）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마)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 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바.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장애물 회피 및 적절한 풍향의 영향을 수정하면서 주기장으로 지상 활주

     다) 적합한 비행후 점검 수행

   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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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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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0호]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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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

보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

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로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절차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

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부적

절한 회전익비행장치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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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표준서에 기술

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자

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

인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84 -

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조종실의 안과 밖을 확인하는 응시

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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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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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항공 일반지식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점검항목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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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상활주

    4) 이륙 전 점검

  나. 이륙조작

    1) 정풍 및 측풍 이륙

    2) 롤링 이륙

    3)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다. 공중조작

    1) 상승 및 하강비행

    2) 직진수평비행

    3) 선회비행

    4) 정지비행

    5) 비상조작

  라. 착륙조작

    1)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2)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3) 복행

  마. 비행 후 점검

    1) 착륙 후 점검

    2) 기체의 주기와 안전 확보

    3)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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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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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가) 당일 기상이 비행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기도상에서 현재 이후의 예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과 출항ㆍ도착 절차 등에 관한 지식

 라. 항공 일반지식에 관련한 사항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평가기준

   1) 점검항목

      점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정할 수 있을 것

   2)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발동기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다) 올바른 시동 절차의 수행과 시동 후 점검·조정 완료 후 운전상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것

   3) 지상활주

      가) 안전한 지상활주 절차에 관한 지식 및 원활하게 지상활주를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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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전익비행장치의 하강풍(Rotor Wash)과 날으는 파편들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

기나 사람과의 안전거리 유지, Tail Rotor/Anti-Torque 효과를 상실시킬 수 있

는 위험상황을 예방.

      다) 해당 점검표와 권고된 절차의 수행

      라) 요구되는 항적과 속도 유지

      마) 지상 활주 중 계속된 주의경계와 회전익비행장치 조종 유지

   4) 이륙 전 점검

      가) 각 항목들을 점검하는 이유와 비정상 작동을 인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이륙 

전 점검에 관련된 지식

      나) 지상 상태, 다른 항공기,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한 위치와 방향선정

      다) 조종석 내 ․ 외부에 대한 적절한 주의력 분배

      라) 이륙 전 점검 수행 및 경량헬리콥터가 안전한 운영상태인지 확인

      마) 안전한 운용상태 확인과 완벽한 이륙 전 점검의 수행

      바) 이륙속도와 예상되는 이륙거리, 비상 시 절차, 출발절차의 재확인

      사) 활주로 진입 전 타 비행장치등 충돌회피 확인

      아) 점검표에 의한 적절한 점검 수행

 나. 이륙조작 평가기준

   1) 정풍 및 측풍 이륙

      가) 정풍/측풍 이륙과 상승에 대한 지식과 비행 전 모든 점검사항을 해당 점검표에 

따라 수행

      나) 현재 조건에서 인가된 지침에 따라 권고된 엔진의 조절 조작

      다) 이륙경로 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나 다른 위험물의 인지

      라) 이륙 비행성능에 대한 바람요인의 올바른 적용과 확인

      마) 예상되는 엔진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륙 전 요구되는 모든 점검사항 수행

      바) 활주로 중심선 또는 이륙경로와 정대    

      사) 출력을 부드럽고 확고하게 미리 예상한 수치로 조절

      아) 이륙 중 모든 수치가 지정된 수치와 일치하는지 출력조절장치, 조작, 계기 등을 감시

      자) 각 상승단계의 적절한 속도를 유지

      차) 요구되는 침로의 ±5°이내, 각 상승단계의 적정 속도 유지

   2) 롤링 이륙

      가) 롤링 이륙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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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재 조건에서 인가된 지침에 따라 권고된 엔진의 조절 조작

      다) 이륙경로 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나 다른 위험물의 인지

      라) 적용된다면 규정된 점검표 수행

      ※ 이 항목은 Wheel-Type 착륙장치를 장착한 회전익비행장치 경우에만 적용

   3)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 중 엔진 고장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

 다. 공중조작 평가기준

   1) 상승 및 하강비행

      적절한 상승/하강속도 및 상승/하강각을 유지하며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2) 직진수평비행

      가) 직진 수평비행을 하는 동안 내부 계기 및 외부 가상 수평선의 적절한 이용

      나) 고도의 ±100피트(30미터), 침로의 ±20°, 속도의 ±10노트 이내 유지

   3) 선회비행

      가) 제작회사 비행교범, 훈련 실러버스(Training Syllabus) 또는 기타 훈련 지침에 의

해 권고되는 고도 선택

      나) 권고된 진입속도 설정

      다) 0°를 초과하지 않는 경사각으로 180° 또는 360° 조화된 선회조작. 부드럽고 안정

된 비행상태로 ±5°이내의 경사각 유지

      라) Pitch, 경사각 및 출력을 조정하여 선회 중 지정된 고도 ±100피트(30미터), 속

도 ±10노트 이내를 유지

   4) 정지비행 

      공중에서 제자리 위치를 유지하며 일정시간동안 비행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비상조작 

      가) 비행 중 비상착륙과 관련한  정상/비정상시 절차에 대한 지식 

      나) 비행 중 비상착륙과 관련한 정상/비정상시 절차와 관련해 적용된다면 비행교범 

또는 규정된 점검표 수행

 라.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가) 정풍 및 측풍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조작이 가능하며, 방향유지가 가능할 것

     나）바람상태, 이착륙장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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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Touchdown point) 선택

     다)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와 권고된 속도(돌풍요소를 감안)유지

     라) 접근과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2)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가) 직진 오토로테이션과 관련된 지식

     나)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동안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올바른 조종간의 사용

   3) 복행

     가) 복행과 관련된 지식

     나) 착륙을 위한 접근 시 적절한 복행시기의 판단

     다）불안정한 접근 및 착륙에 조우하거나 예상 시 안전하게 복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

 마.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착륙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적합한 점검표와 권고되는 절차의 수행

     다) 지상활주시 계속된 주위 경계와 비행 유지

   2) 기체의 주기와 안전 확보

     가)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주기

     나）정해진 절차에 따라 엔진정지, 초경량비행장치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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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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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1호]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표준서

(PRACTICAL TES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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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

험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실기시험표준서 구성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실기영역, 

제3장 실기영역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

당 영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 이 표준서

로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훈련을 할  때 이 표준서를 참조할 수 있다. 

4. 실기시험표준서 용어의 정의

  가. "실기영역"은 실제 비행할 때 행하여지는 유사한 비행기동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비

행 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비행 후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

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

험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실기과목"은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절차 등을 말한다.

  다. "실기영역의 세부기준"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

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응시자의 수행능력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라.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줄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줄의 사용은 부적절한 동

력패러글라이더 조작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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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권고된"이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바.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

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실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정 과

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항공법규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

야 한다.

6.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경우 이 실기시험 표준서에 기

술되어 있는 적절한 과목들을 완수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들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이고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

도록 지시나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임무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임무의 목표는 실기시험 중 적절한 때에 시범보여

져야 하며 평가되어야 한다.

  다. 실기시험위원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

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초경량비행장치나 장비로 특정 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7.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요건 

초경량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응시

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접수기관에서 이미 확인하였더라도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지닌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조종자증명에 한정될 비행장치로 비행교육을 받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

세칙에서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할 것.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할 것.

8. 실기시험 중 주의산만(Distraction)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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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자의 업무부하가 높은 비행단계에서 조종자의 주의산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행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하

여 실기시험위원은 실기시험 중 실제로 주의가 산만한 환경을 만든다. 이를 통하여 시험

위원은 주어진 환경 하에서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고 응시자의 주의분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9. 실기시험위원의 책임

  가. 실기시험위원은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비행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

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

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량"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거나 안전을 저해

하는 경우 구술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술시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마.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

다.

  바.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

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실기시험 합격수준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합격판정을 내려야 한다.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11.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



인쇄 : 이성용 / 항공시험처 (2017-11-29 09:55:26)

- 198 -

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다.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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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기 영역

1. 구술 관련 사항

  가. 기체에 관련한 사항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라. 항공 일반지식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 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절차

    1) 비행 전 점검

    2) 발동기의 시동

    3) 이륙 전 점검

  나. 이륙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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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풍 및 측풍 이륙

    2)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다. 비행조작

    1) 비행조작

    2) 로패스(LOW PASS)

    3) 슬라롬(SLALOM)

    4) 터치 앤 고(TOUCH AND GO)

  마. 착륙조작

    1) 착륙조작

    2) 비상조치

  바. 비행 후 점검

    1) 비행 후 점검

    2) 기체의 정리

    3) 비행기록

3. 종합능력 관련사항

  가. 계획성

  나. 판단력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라. 조작의 원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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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기영역 세부기준

1. 구술관련 사항

 가. 기체관련사항 평가기준

   1) 비행장치 종류에 관한 사항

      기체의 형식인정과 그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비행장치의 요건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

다는 ‘안전성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4) 비행규정에 관한 사항

      비행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기체의 재원, 성능, 운용한계, 긴급조작, 중심위치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5) 정비규정에 관한 사항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체의 정비, 점검, 조정 항목에 대한 이해 및 기체의 경

력 등을 기재하고 있을 것

 나.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평가기준

   1)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학과합격에 관한 사항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유효한 학과합격이 있을 것

   3) 비행경력에 관한 사항

      기량평가에 필요한 비행경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비행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비행안전요원은 유효한 조종자 증명

을 소지하고 있을 것 

 다.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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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가) 당일 기상이 비행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일기도상에서 현재 이후의 예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서 운영과 이륙ㆍ착륙 절차 등에 관한 지식

 라. 항공 일반 지식에 관련한 사항

   1)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비행에 관한 비행규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2) 비행계획에 관한 사항

     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을 것

     나) 의도하는 비행 및 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3) 비상절차에 관한 사항

     가) 충돌예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특히 우선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나) 비행 중 발동기 정지나 화재발생 시 등 비상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2. 실기관련 사항

 가. 비행 전 준비 평가기준

   1) 비행 전 점검

      가) 각 점검항목의 점검이유와 결함을 인지하는 방법 등

      나) 점검표를 참고하여 명시된 항목들을 순서적으로 적절히 점검

      다) Riser가 정확히 연결되어있고 캐노피가 적절히 처리됐는지 확인

      라)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확인

   2) 발동기의 시동

      가) 올바른 시동절차 및 다양한 대기조건에서의 시동에 대한 지식

      나) 올바른 엔진 예열/시동 절차에 관련한 지식

      다) 발동기 시동 시 구조물, 지면 상태, 다른 초경량비행장치, 인근 사람 및 자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초경량비행장치를 정대

   3) 이륙 전 점검

      가) 각 항목들을 점검하는 이유와 비정상 작동을 인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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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검에 관련된 지식

      나) 이륙 성능 속도, 예상되는 이륙 거리, 출발절차 및 비상절차 재확인

      다) 지상 상태, 다른 항공기,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한 위치와 방향선정

      라) 엔진 온도가 이륙에 적절한지 확인

      마) 안전한 운영상태인지 확인 및 충돌회피

      바) 수행가능하다면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나. 이륙조작 평가기준

   1) 정풍 및 측풍 이륙

      가) 원활하게 이륙(활주) 후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나) 현재 풍향에 따른 올바른 조종줄 위치와 사용

      다) 이륙지점으로의 지상활주와 이륙지역 중심선에 정대

      라) 이륙을 위하여 유연하게 출력을 증가

      마) 이륙과 상승을 하는 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2)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이륙 중 엔진 고장 시 절차 및 이륙 포기에 관한 지식

 다. 비행조작 평가기준

   1) 비행조작

      가) 상승, 하강 또는 선회시 풍향ㆍ풍속을 고려한 조종줄의 적절한 사용

      나) 증속 및 감속 시 발동기 스로틀의 유연한 조작

      다) 직진 수평 비행 유지를 위해 풍향ㆍ풍속을 고려한 발동기(스로틀) 조작

   2) 로패스(LOW PASS)

      가) 지정한 고도를 로패스할 때 조종줄 조작의 정밀성

      나) 발동기 스로틀조절의 정밀성

      다) 지면효과(Ground Effect)의 영향과 관련된 지식 및 기량

   3) 슬라롬(SLALOM)

      가) 슬라롬(SLALOM) 수행시 조종줄 조작의 유연성

      나) 캐노피의 실속속도 및 운용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 및 기량

      다) 풍향ㆍ풍속을 고려한 발동기(스로틀) 조작 및 유연한 조종줄 사용

   4) 터치 앤 고(TOUCH AND GO)

      가) 발동기 스로틀 효과 및 측운동(피칭,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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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노피의 속도 및 안전성 이해

      다) 지정된 착륙지점(Touchdown point)터치후 (재)이륙(Touch and Go)

 

 라. 착륙조작 평가기준

   1) 착륙조작

      가) 정풍 접근과 착륙에 관한 지식

      나) 바람상태, 활주로 또는 착륙지역 상태, 장애물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륙지점

(Touchdown point) 선택

      다) 권고된 접근 및 착륙 외장(Configuration)을 만들고, 적절한 파워로 조절

      라) 안정된 접근자세(Stabilized Approach) 유지

      마) 접근과 착륙동안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올바른 조종줄의 사용

      바) 적절한 속도에서 부드럽게 착지

      사) 접근과 착륙동안 측풍 수정과 방향 유지

      아) 적절한 엔진 정지 및 캐노피 수축 절차 수행

   2) 비상조치

      가) 비상 시 접근 및 착륙절차에 관한 지식

      나) 비상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

      다) 고도, 바람, 지형과 장애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에 착륙할 수 있

도록 비행경로를 계획하고 실행

      라) 비행고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가능하다면 고장을 수정하도록 시도

      마) 공중에서 발동기가 정지(시험 시에는 Idle로 고정)되어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

륙할 수 있을 것

      바) 실기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착륙 또는 복행(Go-around) 실시

 마. 비행 후 점검 평가기준

   1) 비행 후 점검

      가) 착륙 후 절차 및 점검 항목에 관한 지식

      나) 주기장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게 주기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동기정지

      라) 점검표에 의한 적합한 점검 수행

   2) 기체의 정리

      가) 주위의 사람이나 시설 및 장비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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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체의 정리를 수행할 것

   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3. 종합능력 관련 사항 평가기준

 가. 계획성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하

여 평가할 것

 나. 판단력

수립한 비행계획을 적용 시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다. 규칙의 준수

관련되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라. 조작의 원활성

기체 취급이 신속․정확하며 원활한 조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것


